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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유)

제목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적용 홍보요청

1.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‘ 20.1.1.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된 연료유 황산화물

규제*(0.5%이하)가 ‘ 21.1.1.부터는「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」 제42조에 따라 내항선에도

적용될 예정입니다.

*「해양환경관리법」제44조(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) , 동법 제44조의2(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) 등

대상선박 적용시점

어선을 포함한 모든
국내항해선박*

' 21년 1월 1일 이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제50조에

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' 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

* 0.5% 황산화물 규제는 어획물의 자숙용 보일러를 포함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료유에 적용

2. 이에 따라, 동 제도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

하오니 지방해양수산청, 기관, 업 · 단체에서는 홈페이지 팝업창 등으로 게시하는

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동 카드뉴스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 중 (정책자료-정책게시판-해사안전정책-게시물 228)

붙임 우리부 카드뉴스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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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클린오션(Clean Ocean),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! ”


